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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출일 : 96. 6.

 제출자 달서구청장

1.  개정 이유

0 (  건축법 법률 5.139 ,95.12 제 호 30)  및 (  동법시행령 대동령령 14891 ,제 초

95. 12. 30)  이  개정됨에  따라  건축조례로  제정토록  위임된  사항을  정하여 시민편익

 증진과  지역실정에  맞는  건축조례를  개정하꺽  변화핀  건축환경에  부응하고자 ,함

2,  근거법 령

0  건축법 4 , 제 조 8 , 제 조 9 , 제 조 11 , 제 조 15 , 제 소 23 , 제 조 28 , 제 고 :32 , 제 조 34제

, 조 45 , 제 조 46 , 제 조 49 , 제 조 50 , 제 조 51 , 제 조 54 , 제 조 155 , 저 고 52 . 게 조 ' 157저

, 조 72 , 제 조 76제 조

0  건축법시행령 5 , 제 조 10 , 제 조 11 , 제 조 IS , 제 조 20 , 제 조 24 , 제 조 27 , 제 조 29제

il181 .조 fl182, 조 65 , 제 조 68 , 제 조 69 , 제 조 71 , 제 조 73 , 제 조 75 , 제 조 80 ,제 조

, 조 84 , 제 조 105 , 제 조 113 , 제 조 118 , 제 조 119  제 조의 2

0  건축법시행규칙 10제 조

3. 주요골자

0  건축위원회 (  심의사항 안 3 ).제 조

의안
96-24

번호

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( )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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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 적용의  완화  요헝에  관한 사항

·  허가제한에  관한 사항

· 6  층이상이거나  연면적이 5  천제곱미터  이상인 건축물

( , 단  공장  및  창고는 )제외한다

0  표준설계도서에  의한  건축신고 (  안 4 ).제 조

· 500  제곱미터  이하의 축사

·  전용면적 100  제곱미터  이하로서 2  세대이하인 다세대주택

÷.: 1.i, 현팡코  검파  및  즉인국푸의 (  대행 안 7 ).제 조

·  법 14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용도변경  허가전 , 현장조사  검사  및 확인업무

·  법 18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사용승인  및  임시사용승인을  위한  현장조사  검사 및

확인업무

·  건축관련법령에서  의무화  하고  있는  조사  및 검사

0  데지안의  조경 (  안 9 ).제 코

. rl  면녹지지역의  조경식재면적을  대지면적의 40%  에서 30%  로 완화

·  주차장법 E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주차전응건축물에  대하려 조경면제

0  식재등 ((  조경기준 안 10 )제 코

·  대구지방의 ( , 상록수 소나무 , 개잎갈나무 , 잣나무 )  가시나무둥 는  식재가능한 소

 재가  극히  제한되어  있어  식재기준을  상록수 60%,  낙엽수 40%  에서 기역실정에

 맞게  상록수 40%,  낙엽수 6074  로 변경함

·  식재밀도에  있어서는 』당  교목은 0 2  본에서 0. 1  본이상으로 , 하고  관목의 경우

 에는  당초  쿤당 0.4  본으로  규정하였으나  실제로는 0.8  본이상으로  식재하고 있으

 므로  변경 함

·  조경면적 1  개소에  대한  최소면적  및  최소폭을  정하고  옥상조경방법을 .정하며

 식수대신에  파고라  등  조경시설물  설치방법  및  미관후퇴선  거수목  조경시 조경면

 적  산정방법을 정함

0  지역안에서의 (  건축물 안 13  제 조  내지  안 25 ).제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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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 골프연습장  및  석유  및  가스판매소  허용 . 일반주거지역

·  장례식장  허용 : , 중심상업지역 , 일반상업지역 ,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

·  축사허용 .  보전녹지 지역

·  주유소  허용 :  생산녹지지 역

 건축물의 (  용도제한 안 32 ).제 조
0· 1  제 종미관지구에서

 기계식세차장을 허용

· 2  제 종미관지구에서  골프연습장을 허용

o  대지안봐 )·i  공 ㄴ안 34 j,제 조

·  미관지구  후퇴선  부분에  대하여  그  피운  부분의  지표면  높이를  도로에 연하여

 연속성이  확보되고  보행이나  우수의  처리가  원활하게  되도록 규정함

0  건축심의 (  안 40 ).제 조

·  미관지구  건축허가를  하고자  하는  경우  건축물의  모양에  관하여  사전에 건축위원

 회의  심의를  거쳐야  하나  다음  각호는 제죄함

1 . 단독주택

a. 118  영제 조 1  제 항 3  제 호의  공작룰로서  옥외광고블관리법에  ◎하여 괌고물관리

 심의  위원회의  심의를 거친것

0  건축물의  대지가 , 지역  지구  또는  구역에  걸치는 (  경우 안 45 ).제 조

·  대지의 , 규모 . 용도지역  지구  또는  구역의  성격등  주변여건상 법

 규정을  적용하는  것이  불합리  할  경우  건축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정하는

 는  법 46 1  제 조제 항의  규정을  적용하지  아니 함

 대지면적의 (  최소한도 안 46 ).제 조
0· 

 전용주거  지  역 2000 1500  로 완화

·  준공업지역 200f ~ ISOW  로 완화

·  보전녹지지역 600f ~ 600f(  자연취락지구인  경우 200f)

·  자연녹지지역 600f ~~, 600f(  자연취락지구인  경우 200f)

0  건축선으로부터  띄워야  할 (  거러 안 47 ).제 조

-488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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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 건축선으로부터  띄우는  부분에  대하여  지표면  높이를  도로에  연하여  연속성이 확

 보되고  보행이나  우수의  처리가  원활하게  될  수  있도록 규정함

·  건축선으로부터  띄워야  할  거리를  면적별로  세분하던  것을  통합하여  일부 완화함

C  인접대지  경계선으로부터  띄워야  할 (  거리 안 48 )제 조

·  인접대지  경계선으로부터의  이격거리를  법  허용한도내로  허용하고 처마끝으로부

 터의  이격거리는 (  삭제함 특히  공업지역에  있어서  건폐율은  완화되었으나 이격거

 리는  종전되로  되어  있어 . )왁 칠

·  건축선으르부터  ◎워◎  할 '  거리를  면적별로  세분하던  진을  틀할하여  일부 완흐한

0  통과도로에  둘러싸인  구역안의  건축물의 (  높이제한 안 50 ).제 조

·  통과도로에  둘러싸인  구역안의  건축물의  높이제한  완화적용을  주거지역의 주거환

 경보전을  위하여  건용주거지역과  일반주거지역은 제외함

C  분쟁조정위원회 (  안 55 )제 조

·  건축에  따른  분쟁을  해결하기  위하여  분쟁조정위일회를 설치함

4.  개정조례 ( ) 안 : 따로붙임

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를  다음과  같이 . 개정한다

-489-

 제 1  장  총 칙

 제 1 ( ) 조 목적  이  조례는 (  건축법 이하 " "  법 이라 )  한다 과 (  건축법시행령 이하 " "  영 이라 한

) 다  및  건축법시행규칙 (  이하 " "  규칙 이라 )  한다 에서  대구팡역시달서구건축조례 (  이하 "조

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레( )안

 대구광역  시달서구건축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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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 례 라 )  한다 로  절하도록  위임된  사항과  그  시행에  관하여  필요한  사항을 규정함을

 으로 . 한다

 제 2 ( ) 조 적용범위  이  초례는  대구광역시  달서구  행정구역찬의  대지  및  그 건축물에 3대하

 여 . 적응한다

 제 3 ( ) 조 건축위원회 4'  덥 4  제 조  및  영 5 3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끈한

(  위원회 이하 " "  위원회 라 )  한다 의  심의사항은  다음  각호와 . 같다 ,다만

 ‥‥대상  건축물  및  건설기술관리법에  의하여  기술싣의를  득한  공공건축물은 게뵈한다

'첩  르는  얼◎ :'T:1 군퍽  근한  쪼레익  재겅께  관끈 '·7#-t-4.

5 1  법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적용의  완화  요청에  관한 사항2.

8 4  법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허가제한에  관한 사항3.

36 2  법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건축선의  지정에  관한 사한4.

59  법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건축물의  열손실  방지에  관한 사팡5.

 미관지구 ·  아파트지구  및  도시설계지구안의  건국물◎  건측허◎때  관찬 사항5.

76  층이상이거닉 of 연면적 S  천제곱미터이삳친  건푹군 1 ,단 공잖 33  팔고근 )게최한다

 풍치지구  및  공용시설보초지구안의  건축허가애  관한 가찬8.

(10 )  공동주텍 세데이삳 건축허가에  관한 사항9.

10.  기타  건축행정의  발전을  위하여  구청장이  뚜치하는 1사 강

 ◎위뭔최는 , 위띤강  부위뭔장을  포함한 IS Ti 인네 75  인이하  쥔칙으노  구긍자더 1추 원은

 관계공무원  및 , 걸축 , 교통 , 도시계뵉 . 도시설계 , 에너지 , 회화  조경  법률 조긍예술

 등  건축에  관한  학식과  경험이  풍부한  사람과  구의원 2-3  인을 구청장이 임덩  또는 위촉

. 한다

f.·  위원회의  위원장은  부구청장으로  하며  부위뭔장은 J.1  도 국장으로 . 한다

4 of 공무원  아닌  위원의  임기는 2  년으로 , 하퇴  연밈할  누  칫츠◎  브글칙원의 ◎기는

 전임자의  잔임기간으로 한다

』쥐원장은  회의를 , 소집하고  그  의장이  되며  회무를 . 통괄한다

 ⑥부위원장은  위익장을  럴좌하며  위원장의  유고시  그  긱무플 처챌찬틸

 ◎위익최의  회의는  구헛강  또는  위원장이  필요하다핀  딘정찰  때  개최하며 TH  적키쓴 과

-490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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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수의  출석으로  개의하고  출석위원  과반수의  찬성으로 . 의결한다

 ③위원회의  위임사항  및  전문분야의  심의를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는 5  인이상으로 구성

 하는  소위원회 ( )  분파위원회 를  설치 ·  운영할  수 있다

 ⑨소위원회의  위원장  및  부위원장은  위원회의  위원장  및  부위원장이  겸직하고 소위원회

 의  의결사항은  위원회의  승인을  득하여야  하며  기타  소위원회  운영에  관한  사항은 위원

 회  운영사항을 준용한틱

 ㉧위원회의  위원장은  업무수행을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관계 전문간를

 위원회에  출석하게  하여  발언하게  하거나 , 관계기관  단체에  대하연  자료의  제출을 ·요구

 할  수 있다

 ⓓ위원회에  출석한  위원에  대하여는  예산의  범위안에서  심의수당을  지급할  수 . 있다

, 다만  공무원인  위원이  그의  소관업무와  직접적으로  관련하여  출석하는  경우에는 그러

 하지 아니하다

 ㉧위원회의  심의항이  조건을  부여하여  의결된  경우에는  건축허가전  이를  확인할  수 있

 는  자료를  구비하여  구청장에게  제출하여야 . 한다

 ㉥위원최  업무애  관여한  자는  업무수행과  관련한  비밀을  누설  하여서는 아니된다

 ㉧위원회는  회의록을  작성  비치하여야 . 한다

 ⓓ기타  세부적인  심의대상  및  운영에  필요한  사항은  별도봐  규칙으로  정하는  바에 의한

. 다

 제 2  장  건축물의 건축

 제 4 (  조 표준설계도에  의한 ) 건축신고  영 )1 2 3  제 조제 항제 호에서 "  건축조례로  정하는 건

"  축물 이라  함은  다음  각호의 1  에  해당하는  건축물을 . 말한다

1. 500  제곱미터이하의 축사

2.  전용면적 100  제곱미터이하로서 2  세대이하인 다세대주택

1저 5 (  조 건축허가 ) 수수료  법 11 2  제 조제 항  및  규칙 10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하여  법 8제 조와

10  제 조  및 14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건축물의  건축허가를  받고자  하는  자와  허가받은 사항

 을  변경하고자  하는  자는  당해  건축물의  면적에  따라 1  별표 1'i  에서  정하는 건축허가

-491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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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수료를  납부하여야 . 한다

 제 6 ( ) 조 가설건축물 ;3  법 15 1  제 조제 항  및  영 15 1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도시계획시

 설  또는  도시계획시설  예정지에서  건축을  허가할  수  있는  가설건축물은  다음 각호에서

 정하는  바에 . 의한다

 철근콘크리트조  또는 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 아닐 것1.

 존치기간은 3  년이내일 . 것 , 다만  도시계획사업이  시행될  때까지  그  기간을 연장할2.

 수 . 있다

2  층이하로서  높이 8  미터이하일 것3.

 전기  수도 ·  가스등  새로운  간선공급설비의  설치를  요하지  아니할 것4.

 공동주택 ·  판매시설등의  분양을  목적으로  건축하는  건축물이  아닐 것5.

 도시계획법 14 2  제 조의 의  규정에  적합할 것6.

· 1  ◎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가설  건축물의  축조신고를  하고자  하는 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

 등의  기능을  저해하지  않도록  사전에  도시계획사업  시행부서와  쳔의를  거쳐야 . 한다

 ◎법 IS 2  제 조제 항  및  됨 IS 4 12  제 조 항제 호의  규정에  의한  신고데상  건축물은  다음 각호

 에서  정하는  바에 . 의한다

 화초  소매점으로서  연면적 200  제곱미터이하빈  비닐 (  유리온실 경비용  가설건축물 201.

 제  곱미  터 )포함

 공업지역내  주용도가  공장인  건축물로서  천막  긴타 (11  롸  유사한  구코초  산티는 부속2.

건축물

 레일등을  설치하여  일정구간을  이동할  수  있는 구조물3.

 공장  부지내의  폐기물  저장시설  및  공해배출 (  저장시설 연면적 200  제곱미터 이하인4.

 경우에 )한한다

 기닥  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구청장이  인정하는 것5.

'1. 3  제 항의  가설  건축물은  다음  각호의  기준에  적합하여야 . 한다

1. , 철근콘크리트조 , 철골철근콘크리트조 , 벽돌조  블록조  기타  이와  유사한  구조가 아

 닌  것으로서  철거가  용이한  구조일 것

2. 1  층으로서  높이 4  미터이하일 것

-492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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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 영업시설등의  분양목적인  건축물이 아닐것

 ◎가설  건축물의  건축에  따른  세부기준을  별도의  규칙으로  정하여  적용할  수 . 있다

 제 7 (  조 현장조사 ·  검사  및  확인업무의 ) 대행등  ◎영 20 2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건축

 사법에  의한  건축사사무소를  등록한  자가  구청장의  업무를  대행할  수  있는  범위는 다음

 각호와 . 같다

1.  단독주택  및 (  공동주택 아파트 )  제외 과 4  층이하로서  연면적 2  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

 물의  법 8  제 조◎  규정에  의한  건축허가전  현장조사  검사  및 확인업무

2.  법 1·1  쩨 코의  규절에  좌한  출◎변경  허가◎  현찰조산 ·  겊사  밑 확인업무

3.  법 18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사용승인  및  임시사용승인을  위한  현장조사 ·  검사  및 확인

업무

4. 1  제 호  내지 3  제 호와  관련하여  건축관련법령에서  의무화  하고  있는  조사  및 검사

; 1  ◎ 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업무대행자의  지정은  다음  각호와 . 같다

1. 1 1  제 항제 호  및 2  제 호의  건축허가전  현장조사 ·  검사  및  확인업무는  당해  건축물의 설계

 자로 한다

2. 1 7113  게 항 호의  사용승인  및  임시사용승인을  위한  현장조사 ·  걷사  및  확인업무는 당해

 건푹물의  공사감리자로 한다

3. 1  게 호  및 E  제 호  외에  업무대상자를  지정하는  경우에는  멉무대행자와  업무대행의 범위

 등애  관하여  협의하여  정할  수 . 있다

4÷f:·  법 23 3  게 조제 항  및  규칙 21 2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현장조사 ·  검사  및 확인업무를

 대행하는  자에게  규칙 10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건축허가  수수료의 10  분의 3  에  해당하는 수

 수료를  지급하여야 . 한다

: 3  ◎ 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수수료의 xl , 급시기 , 방법 , 서식  절차등은  별도의  규칙으로 정한

. 다

 제 8 ( ) 조 건축지도원 :.  영 24 1  제 코게 항의  규정에서 "  건축조례가  정하는  자격을  갖춘 "자

 라  함은  다음  각호의 1  에  해당하는  자를 . 말한다

1  건축직렬 공무익

2. 건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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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가기술자격법에  의한  건축기사  자격증  소지자로서 3  년이상  건축분야의  실무에 종3.

 사한 자

 건축사법에  의한  건축사보로서 5  년이상의  설계경혁이  있는 자4.

 기타  건축행정에  관한  업무종사자로서  구청장이  임명하는 자
5  ◎영

24 3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건축지도원의  지정절차는  다음과 같다

1. 1  제 항의  자격을  갖춘  자를  구청장이  임명  또는 . 위혹한다

2.  공무원이  아닌  건축지도원의  임기는 2  년으로  하되  연임할  수 . 있다

2  ◎레 항의  규정에  일한  건축지도원중  현짙  공무원이  아닌  자에게는  별도의  규칙으로 정

 하는  범위안에서  수당과  여비를  지급하여야 . 한다

 제 3  장  대지안의  조경  및 도로

 제 9 (  조 대지안의 ) 조경 ·;  ◎법 32  제 조  및  영 B7 1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면겉이 200제

 곱미터이상인  대지에  건축등을  하고자  할  때에는  다음  각호의  기준에  따른  식수통 조경

 필요한 (  면적 이하 " "  조경면적 이라 )  한다 ◎  확보하여야 한다oft

 연면적의  합계가 f  천제곱미터미만인  건축물 ' al  대 면적의 5 oi퍼센트 상1.

 연면적의  합계가 2  천제곱미터이상 1  만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2,

: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

 연면적의  찹계가 1  만제곱미터이상인  건축물 '  대지던적의 IS퍼센트미삼3.

 자연녹지지역  또는  보전녹지지역안의 ( , 건푹물 학교 , 군사 , 교정  총합시  설 )제외
4' 

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

 ◎영 27 1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대지에  염분미  함유된어  있는  경우  또는 ◎축물응도

 의  특성상  조경에  필요한  코치를  하기가  곤란하거나  불합리한  경우호서  다음  각호의 1

fl  해당하는  건축물은  식수등  조경에  필요한  조치를  하지  아너할  구 . 있다

 도소매진흥법 2 1  게 조게 호  및 2  제 호의  규정에  의한 (  시장 농수산물  공판장  및 통살산1.

 업부장관이  정하며  고시하는  대형할인점  및  중소기업  공동판매시설을 )포참한다

 주차장떱 2  게 코좌  규정에  의한 주차전용건축물2.

3.  구청깡이 f,1  녹 보존에  지장이  없다고  인정하여  지정 ·  공고한 구역에서  영취하t Of _t_
0 ㅂ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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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 위한  주택 ·  축사  또는 창고

1  ◎제 항의  규정에 " "  조경면적 의  산정은  다음  각호에  정하는  바에 . 의한다

1.  공지  또는  지표면으로부터  높이 2  미터미만인  옥외부분의  조경면적은  그  면적을 모두

. 산입한다

2.  지표면으로북터  높이가 2  미터이상인 (3  옥외부분 층이하에 ) 한한다  조경던적과 온실로

 전용되는  부분의 (  조경던적 채광을  하는  지붕의  수평투영면적으로 ) 한다  및 피로티

 기타  이와  유사한  구조의  두분으로서  공중의  통행에  전용되는  부분의 조경면적은

 당해  대지의  조경면적  기준의 4  분◎ 1  에  해당하늘  면적라지 . 산일글다  단만 중심상

, 업지역  일반상업지역에  건축하는  건축물의  경우체는  당해 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

3  분의 1  에  해당하는  면적까지 . 산입한다

3. (  공동주택 주택외의  용도와의  복합건축물을 )  포함한다 드로서  당해  건축물의 3층이하

 의  저층부분의  옥상부분  조경면적은  당해  대지의  꼬경면적  기준의 3  분의 1  에  해당하 .

 는  면적까지 산입한다

10 (  제 조 식재등 ) 조경기준 9  ◎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법정최소  조경면적에  다믐표에서 정한

 식재밀도를  곱한  수량  이상의  식수등  조경을  하여야  한다 , 다만  교목의  경우 상록수는

40 , 퍼실트  낙엽수는 50  퍼센트의  비율로 한다

· 9  ◎제 조  규정의  조경면적은 1  개소좌  면적이  최소 3  제곱미터이상으로서  최소폭을 1미터

 이상으로  하여야 . 한다

 ◎옥상조경을  하는  경우에는  건축물  외곽선  주변에  수목을  줄지어  심는  방법으로 하여

 서는  아니되며  건축물  외곽선  안쪽에  토심깊이 1  미터이상으로  집단적으로  심어  그 부분

 이  휴게장소  등으로  쓰일  수  있도록  하여야 한다

 식  재 면적
 식  재  규 격구분

(  제곱미 )터당

 흉고직경에  의한  식재수목은 5  센티미터이상 근원(  교목 줄기가  곧고 굵
 직경에  의한  식재수목은 6  센티미터이상 수고에0. 1본이상 으머  높이  자라는 나

)무  의한  식재수목은 2  미터 이상

 관목 (  줄기와 가지의
0.8본이상 구별이  분명하지 않

,  고 키가 낮은 )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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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J  구청장은  식수에  부적합한  해지나  수목의  생잔이  불가능한  대피에  있어 li는

 지 3  제 랑의  규정에도  불구하고 9  제 조의  규져에  의한  조경면적에  상당하는  던적 %이상의

 대지에  위원회의  심의를  퍼쳐 ·  파고라 조◎물 ·  정원석  변못 분수대등

 설치를  하게  할  수 . 있다

』레34조 !  제 항의  곤정에  의하여  미관도로  건축  후퇴선  부분베  조결을  ◎글 (교목 총고

 직경 tf  센티미터  미삼즈로서  수고 4  미터이상인  ◎우애 ::  한한파 출 j ri리논 ◎의

 식재한  경우  수독◎ 6  게곱미터로  산정한  면퍽을 5 )  제 조제 할◎  근정에  의근 코경던적에

'#'S  식 』ㄴ :  ◎ .

11 (  제 조 조경공사비의 ) 예탁 3  영 27 2  게 조쩨 할의  규절에 of 근하 "  쩐축쿠 ㄴ ·  글글◎각 게 예

o'÷ 탁차뗘  하는 A'#  조결공 비는  국가기술라격법키  과찬  조◎기사◎ -  코경줴겅극 자게 피공이

 가긍하◎고  인정하는  공까비 . Ai 간출네역  금액◎  쳔금  또는 - , 인핼의콘과헐곤 됐  ◎자 공

 차이챈을  담보찰 수 있글  채  귄프로 · .찬파

'』  게 1  착신  곤정에  비팔  고◎공사비씌  쎄탁 · -- -·  ◎ ◎ 기  가즌  걸 ·.:-  늘 ·'i'-'f"~); 체 ·.!%  ㄴ◎ 별도

 치  규칙므고 · .절 찬틱

12 (  제 조 도로안의 ) 건축제한  땐 :3·t  게 고  띳  었 -!lIfg '  고치  츄런때 31··;·i-·)·i -_  ◎ ◎  꾸 1에41-:',-

 채당한는  건축물귿  구◎갊끼 i  기관 ·  교톨 .'::  ㄴ핀 ·  취  낑  간 -'1  잘끼 '  ◎판긴 ·:i -'1·)·1:#-÷ ◎축물

 은  도르체 , :77 돌출 차  건초찬  쑤 f)린

1 .  발런 초소

2.  기타 i 근청잣☞  ◎건하는 건국쿨

 제 4  장  지역안에서의 건축물

13 1 ,tf 제 조 전용주퍼지역안에  건축물의  건축금지  및 1 제한 9f ),1114,÷ ~,:11 그47.'4 ·H츠 J◎느

 인 규-·'」 -1: ff 근하  ◎글그 .'』';껸 '÷#)·')11 ·.-:  ◎국고례기 4#  길 글 d  ㄴ게  파씬  ◎◎◎  누 긱는

 건축물끄  존류는  ◎글  ◎초퐈 . ◎다

1 . ='7·.7.1 노픈 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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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(  종교시설 당해용도에  쓰이는  바닥면적의  합계가 1  천제곱미터이하인  것에 )한한다

3. 초등학교

4. (  공동주택 연립주택  및  다세대주택에 )한한다

5. (  전시시설 당해용도에  쓰이는  바닥면적의  합계가 1  천제곱미터이하인  박물관 · 미술관

 에 )한한다

6. (  자동차관련시설 너비 12  미터이상인  도로에  접한  대지에  건축하는  주차장  및 자동차

 운순법에  의한  차고에 )한한다

74 ( fi 제 조 일반주거지역안에  건축울의  건축금지  잊 ) 제한  좋 6i 1 2  제 조제 항제 호 (  별표 3)

 의  규정에  의하여  일반주거지역 ( 1, 제 2, 3  종  일반주거지역 )  포함 안에서  건축조례가 정하

 는  바에  따라  건축할  수  있는  건축물의  종류는  다음  각호와 . 같다

1. 2  제 종 (  근린생활씨설 안마시술소를 )제외한다

2 (  의료시설 격리병원을 )제외한다

3,  교육연구신 설

4. (  운동시설 골프연습장을 )께외한다

5. (  업무시설 너비 12  미터미만인  도로에  접한  대지의  경우에는  바닥면적의  합계가 」천제

 곱미터이하인  것에 )한한다

6. (  판매시설 너비 IS  미터이하인  도로에  접한  대지의  경우로서  당해  용도에  쓰이는 바닥

 면적의  합계가 1  천제곱미터이하인  것과  기존의  도매시장  또는  쏘매시장을  재건축 하

 고자  하는  경우에는  시장의  면적이  종전  연면적의 4  배를  넘지  아니한는 범위안의

 건축물에 !한한다

7 (  관람집회시설 당해  용도에  사용되는  바닥면적의  합계가 1 5천 백제곱미터미만으로서

 너비 12  미터이상인  도로에  접한  대지에  건축한 , 공연강  집회장에 )한한다

8.  전시시 설

9, (  공장 인쇄 ·  봉재 ·  필림현상 ·  자동자료처꼴정비제조업 ·  반도체  및  관련장치제조업 ·

 컴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업  및  두부제조업의  공장으로서  배출시설  기준좌 2배이하인

 것과  아파트형  공장에 )한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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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(  창고시설 너비 8  미터이상인  도로에  접한 ·  대 지의 경우로서

 닥면적의  합계가 300  제곱미터이하인  것에 )한한다

11  위험물  저장  및 ( , 처리시설 주유소 , 액촤석유가스충전소  석유  및  가스판매소에  한한1

)다

 자동차관련시설 (  폐차장 ·  검사장 ·  정비공장 ·  차고지를 )제외한다12

(  발전소 지역난방을  위한  열병합  발젼소에 )한한다13.

 방송 · 통신시설14.

군사시설15.

 청소년수련시설 (  유스호스텔을 )제외한다16.

15 (  제 조 준주거지역안에서의  건축물의  건축금지  및 ) 제한  영 65 1 3  제 조제 항제 호1별표

 의  규정에  의하여  준주거지역안에서  건축조례가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건축할  수 있는

 물의  종류는  다음  각호와 . 같다

 의료시  설 (  격  리  병원을 )제외한다1.

교육연구시설2.

운동시설3,

 업무시 설4.

판매시설5,

 관람집회시 설6.

 전시시 설7.

 공장 (  도시형  공장으로서  배출시설  기준의 f  배  이하인  공장  및  아파트형 공장에8.

)한다

 창고시 설9.

 위험물  저장  및 J.1처리 설10.

J.1자동차관련 걸11.

J.1동물관련 설12,

 끽  물관련시 설13,

J.tJ.1근 설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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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.  방송 · 통신시설

16. 청소년수련시설

17. (  발전소 지역난방을  위한  열병합발전소에 )한한다

16 (  제 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 건축물의  건축금지  및 ) 제한  영 65 1 4  제 조제 항제 호 !별표

S]  의  규정에  의하여  중심상업지역  안에서  건축조례가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건축할수 있는

 건축물의  종류는  다음  각호와 . 같다

1. j  단독주택하나의  건축물로서  단독주택의  용도와 ·  다른 용도가  복합된  경우에 )한한다

2 공돋주택

3. 기숙사

4. 노유자시설

5. 의료시설

6. 교육연구시설

7  운동시 설

8. 팡고시설

9. (  공장 인쇄공장으로  배출시설기준의 2  배  이하인  것에 )한한다

10.  위험물  저장  및 처리시설

1 1 .  운수시 설

12.  자동차관련시 설

33,  청소년수련시 설

. 14. 장례식강

17 (  제 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 건축물의  건축금지  및 ) 제한  영 65 1 5  제 조제 항제 호 [별표

61  의  규겅에  의하여 4·1 일반상업지역안에  건축조례가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건축할  수 있는

 건축물의  종류는 T)  음  각호와 . 같다

1 (  단독주택 하나의  건축물로서  단독주택의  용도와  다른  용도가  복합된  경우에 !한한다

2. 공동주택

3. 노유자시설

4. 교육연구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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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시설5.

(  공장 도시형공장으로서  배출시설  기준의 3  배이하인  공장에 )한한다6.

 위험물  저장  및 처리시설7.

운수시설8.

자동차관련시설9.

 동물관련시설 (  축사는 )제외판다10.

(  발전소 지역난방을  위한  열병합  발전소에 )한한다11.

 관광휴게  시  설 ' '12.

청소년수련시끌1 .◎

장례식장14.

18 (  제 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 건축물의  건축금지  잊 ) 제한  영 65 1 6  제 조제 항제 호 3☞별표

7.]  의  규정에  의하여  근린상업지역  안에서  건축조례가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건축찰 수

 건축물의  종류는  다음  각호와 . 같다

공동주택1.

 노유자  시 설2,

교육연구시설3.

운동시설4.

 업무시 설5.

 숙박시 설6.

(  판매시설 당해  용도에  쓰이는  바닥면적의  합계가 3  천제곱미터를  초과하는  것에 한한7.

)다

 위락시 설8.

 관람집  회시 설9.

 전시시 설10

( J.1  공장 도 형  공갓르로서  배출시설기준의 3  배이하인  공장에 )한한다ll.

창고시설12.

 위험물  거장  및 처리시설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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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운수시설

15. 자동차관련시설

16 (  발전소 지역난방을  위한  열병합  발전소에 )한한다

17.  방송 통신시설

18. 청소년수련시설

19.  장례  식장

19 (  제 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 건축물의  건축금지  및 ) 제한  영 65 1 7  제 조제 항제 호 (별표

87  왹  규정체  은하쳔  규튿상업지역안베서  건축즈례가  절하는  따에 1  ㅁ 라  건축할  순 .일 는

 건축물의  종류는  다음  각호와 같다

1 . 근린생활시설

2. 종교시설

3. 노유자시설

4.  위  락시 설

5.  업무시 설

6.  전시시 설

7. (  관람집회시설 관람장을 )제외한다

8.  위험물  저장  및 처리시설

9.  자동차관련시 설

10. (  발전소 지역난방을  위한  열병합  발전소에 )한한다

1 1 .  군사시 설

12.  청소년수련시 설

13.  방송 ·  통신시 설

14.  장례 식장

20 (  제 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 건축물의  건축금지  및 ) 제한  영 55 1 8  제 조제 항제 호 ☞별표

9)  의  규정에  의하여  전용공업지역  안에서  건축조례가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건축할  수 있는

 건축물의  종류는  다음  각호되 . 같다

1 . 운수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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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유자 시설2.

j  교육연구시설기술계학원  공업에  관련되는  연구소  및  공장에 부설되는3.

 련기본법의  규정에  의한  직업훈련시설에 )한한다

(  판매시설 당해  전용공업지역에  소재하는  공장에서  생산되는  제품을  판매하는 시설에4.

)한한다

군사시설5,

 기숙사 (  공장종업원용에 )한한다6.

의료시설7.

 전시시설 (  산업전시장 ·  박람회장에 )한한다8,

 방송 · 통신시설9.

21 (  제 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 건축물의  건축금지  및 ) 제한  영 65 1 9제 조제 항제 호

103  의  규정에  의하여  일반공업지역안에서  건축조례가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건축할  수 있는

 건축물의  종류는  다음  각호와 . 같다

(  단독주택 구청장이  지정공고한  구역에 )한한다1.

(  기숙사 공장에  부설되는  것에 )한한다2.

종교시설3,

(  교육연구시설 초등학교 ·  중학교 ·  고등학교 ·  교육원 ·  공업에  관련죈  연구쏘  및 직업4.

 혼련소에 )한한다

전시시설5.

운수시설6.

노유자시설7.

(  관매시설 당해  일반공업지역에  소재하는  공장에서  생산되는  제품을  판매하는 시설에8.

 한한다 )

방송  통신시 설9.

10. 군사시설

1 1 .  교정 J.1 설

12.  청소년수련시 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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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(  동물관련시설 축사는 )제외한다

14, 의료시설

22 (  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 건축물의  건축금지  및 ) 제한  영 65 1 10  제 조제 항제 호 [별표

111  의  규정에  의하여  준공업지역안에서  건축조례가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건축할  수 있는

 건축물의  종류는  다음  각호와 . 같다

1. (  단독주택 구청장이  지정공고한  구역에 )한한다

2, (  공동주택 구청장이  지정공◎찰  구역에 )한한다

3. J.1증교 설

4. 노유자시설

5. (  교육연구시설 초등학교 ·  중학교 ·  고등학교 ·  교윽원 ·  기술계학원 ·  직업훈련소 · 공업

 에  관련되는  연구소  및  도서관에 )한한다

6. 운동시설

7  업무시 설

8.  관람집회시 설

9, (  판매시설 농 ·  축 ·  수산물  판매시설과  당해  준공업지역에서  소재하는  공장에서 생산

 되는  제품을  판매하는  시설에 )한한다

10,  전시시 설

11. (  공장 당해  용도에  쓰이는  바닥면적의  합계가 5  천제곱미터를  넘는것에 )한한다

12. 운수시설

13.  방송 · 통신시설

14. 군사시설

15.  교정시 설

16. 청소년수련시설

17. 동물관련시설

18. 의료시설

19. (  묘지관련시설 화장장은 )제외한다

20.  장례 식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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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 (  제 조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 건축물의  건축금지  및 ) 제한  영 65 1 11  제 조제 항제 호 (별료

121  의  규정에  의하여  보전녹지지역안에서  건축조례가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건축할  수 1있늘

 건축물의  종류는  다음  각호와 . 같다

1 . 단독주택

( 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, 제외하며  당해  용도에  쓰이는 바닥면적의2.

 미터이하의  것에 )한한다

노유자시설3.
. .'

교육연구시설.「초등학교  줄학교 ·  고등학교에 )한한단4.

?1
종교시설5.

전시시설6.

(  창고시설 농업 ·  축산업 ·  수산얻용에 )한한다
7 (  식물관련시설 당해

 용도에  쓰이는  바닥면적의  합계가 500  제곱미터이하인  것에 한한8.

)다

 묘지관련시 설9.

 장례 식장10.

 청소년수련시 설11.

의료시설12.

축사13

24 (  제 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 건축물의  건축금지  및 ) 제한  영 55 1 12  제 조제 항제 초 1'별표

131  의  규정에  의하여  생산녹지지역안에서  건축조례가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건축할  수 있는

 건축물의  종류는  다음  각호와 . 같다

단독주택1.

 공동주택 (  다세대주택에 한한다」
2 (  근리생활시설 단란주점끌

, 제외하며  당해  용도에  쓰이는  바◎면적의  합끼가 1천제곱3.

 미터이하의  것에 )한한다

4. 종교시설

5. (  전시시설 동물원  및  식물원과  당해용도에  쓰끼는  바닥면적의  합계가 1헐게골미터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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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업 · 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

 하의  박물판 ·  미술관에 )한한다

6.  교육연구시설 (  초둥학교 ·  중학교 ·  고등학교 · 농업

 교육시설  및  직업혼련소에 )한한다

7. ( , 공장 토정공장 , 식품공장 1  제 차  산업생산품웠  가공공장에 )한한다

8, 창고시설

5. (  자동차관련시설 중기  및  자동차계  학원에 ')한한다

10.  분뇨 ·  쓰레기 처리시설

1 1 ,  묘지관련시 설

12. 장례식장

13,  위험물  저장  및 (  처리시설 주유소  및  위험물판매취급소에 )한한다

14. (  판매시설 농 ·  축 ·  수산물  판매시설에 )한한다

25 (  제 조 자연녹지지역에서  건축물의  건축금지  및 ) 제한  영 65 1 13  제 조제 항제 호(  별표 14)

 의  규정에  의하여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 건축조례가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건축할  수  있는 건

 축물의  종류는  다음  각호와 같다

1 . 단독주택

2. (  공동주택 연림주택  및  다세대주택에 )한한다

3. 기숙자

4. (  근린생팔시설 단란주점을 , 제외하며  당해  용도에  쓰이는  바닥면적의  합계가 1천제곱

 미터이하인  것에 )한한다

5, 종교시설

6. 관광숙박시설

7.  관람집회시 설

8.  전시시 설

9. ( , 공장 아파트형공장 , 도정공장  식품공장에 )한한다

10.  위험물  저장  및 처리시설

1 1 . 자동차관련시설

12. ( 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농수산물공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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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통상산업부장관이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 장과  협의하여  고시하는  대형할인전 및

 소기업  공동판매시설에 )한한다

13. 발전소

 제 5  장  지구안의 건축물

 제 1  절  풍치지구안의 건축물
. .'

26 (  제 조 건축물의 1 용도제한  영 58 1  제 조제 항의  규정체 '  의하석  품치지구안에써는 13제 조

 내지 25  제 조의  규정에  불구하고  다음  각호의 1  에 3'7  해당 는  용도의  건축물  및 공작물을

( )  건축 축조 할  수 . 없다

(  영 별표 1) 4  제 호  나목중 , 안마시술소  골프연습장과 (7)  내지 (11)  의 (건축물 다만1.

(9)  중 , 사진관 , 독서실 , 표구점  예능계  학원은 )제외한다

 격  리 병원2.

 교육연구시설중 , 직업훈련인 사설학원
3  숙박시

설4.

일반업무시설5.

 판매시 설
5  위락시

설7.

공장8.

창고시설9.

 위험물  저장  및 처리시설10.

운수시설11.

 자동차관련시 설12.

동물관련시설13.

 분뇨  쓰레기 처리시설14.

교정시설15.

J.1묘지관련 설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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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. ( 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을 )제외한다

18. 장례식장

19.  전시시설 ( )동물원

제2「조(건폐율)  영 68 2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풍치피구안에  건축하는  건축물의 건폐

 율은 10  분의 3  을  초과할  수 . 없다 , 다만 ,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  지정된 풍치지구

 안에  건축하는  건축물의  건폐율은 1  ㉠분의 4  이하로 . 한다

28 (  제 조 건축물의 ) 높이 .·  영 58 2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풍치지구안에  건축하는 건축뭍

 의  높이는 4  층을  초곡◎  수 . 없다

29 (  제 조 대지안의 ) 조경  영 18 2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풍치지구안에  건축물을 건축하

 는  경우에는 9  제 조의  규정에  불구하고  당해  대지안에  대지면적의 40  퍼센르이상에 해당

 하는  부분에  대하여 11  제 조의  규정에  따라  식수등  조경에  필요한  조치를  하여야 . 한다

, 다만  당해  대지안에  기존  수목의  임상이  양호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기존  수목 식

 재면적을  대지안의  조경면적에  포함시킬  수 . 있다

30 (  제 조 대지면적의 ) 최소한도  영 68 2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

 최소한도는 46  제 조의  규정에  불구하고 600  제곱미터로  한다 , 다만 ,일반주거지역 준주

 거지역에  지정된  풍치지구안의  대지면적  최소한도는 200  제곱미터로  하며  대지주변에 기

 존  건축물  또는 , 도로  광장등의  건축이  금지된  공지가  있어  대지  추가확보가 불가능한

 경우에는  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건축을  허가찰  수 . 있다

31 (  제 조 대지안의 ) ◎지  영 68 2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풍치지구안의  건축물은 47제 조

 및 48  제 조의  곤정에  불구하고  건축선으로  부터  건축물의  외벽  각  부븐까지는 2미터이

, 상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 부터  건축물의  외벽  각  부분까지는 1  미터이상을  각각 띄어서

 건축하여야  한다 , 다만  담장  및  바닥면적 30  제곱미터이하의  부속  건축물과  기존 건축

 물의  수직방향의  증축에  있어서는  그러하지 . 아니하다

 제 2  절  미관지구안의 건축물

32 (  제 조 건축물의 ) 용도제한  ◎영 69 1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1  제 종 미관지구안에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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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 제 조  내지 25  제 조의  규정에  불구하고  다음  각호의  건축물  또는  공작물  기타 이와

 사한  용도의  것을  건축하거나  축조할  수 . 없다

 도매시장 · (  소매시장 백화점  쇼핑센타 )대형점제외1.

 철물  기타  폐품류를  취급하는  고물상  건재상 ·  공구상 · 철물점2.

공장3.

창고시설4.

교정시설5.

 곁  리 병원6.

, 정육점 , 세탁소 장의사7.

묘지관련시설8.

(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전용건축물  및  미관에  지장이  없는  기계식세차장은 )제외한다9.

동물관련시설10.

 분뇨 ·  쓰레기 처리시설11.

골프연습장12.

군사시설13.

발전소14.

 기타  꾸청장이  지정하는 것15.

 ◎영 69 1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2  제 종  미관지구안에서는 13  제 조  내지 25  제 조의 t규

 정에  불구하고 1  제 항 1  제 호  내지 11  제 호  건축물  또는  공작물  기타  이와  유사한 :응도의

 것을  건축하거나  축조할  수 . 없다

 ◎영 69 1  제 조제 항의  긁정에  의하여 3  제 종  미관지구안에서는 13  제 조  내지 25제 조의

 정에  불구하고 1  제 항 1  제 호  내지 8  제 호의  건축물  또는  공작물  기타  이와 유사한

 것을  건축하거나  축조할  수 없다

 ◎영 69 1  제 조제 항의  균정에  의하여 4  제 종  미관지구안에서는 13  제 조  내지 25  제 조의 규

 정에  불구하고 1  제 항 1  제 호  내지 6  제 호의  건축물  또는  공작물  기타  이와  유사한 용도의

 것을  건축하거나  축조할  수 없다

 ◎영 69 1  제 조제 항의  군정매  의하여 5  제 종  미관지구안에서는 13  제 조  내지 25제 조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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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정에  불구하고 1  제 항 1  제 호  내지 5  제 호의  건축물  또는  공작물  기타  이와  유사한 용도의

 것을  건축하거나  축조할  수 . 없다

 ⑥미관지구가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 ·  준공업지역에  지정된  경우에는  공장 ·창고시

 설 ·  자동차관련시설등은 2  제 항  내지 5  제 항의  규정에  불구하고 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

 어긋나지  않는  ◎위내에서  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건축을  허가할  수 . 있다

33 (  제 조 대지면적의 ) 최소한도  영 19 2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

 규정에  불구하고  다음  각호에  정하는 _. ·  딴 적이상으로 . 한다 최소한도는  제 47조의

 제 j  종  미관끼 구 30Dr;1  급피 터1.

2  제 종 미관지구 200  제곱미 터2.

3  제 종 미관지구 200  제곱미 터3.

)파
4  제 종 미관지구 200  제곱미 터4.

5  제 종 미관지구 200  제곱미 터5.

 일반주거지역  및  준주거지역  지정된  미관지구안의  기존대지에  대한  대지떤적의 최소6.

 한도는  제 1  초  내지 5  제 호의  규정에  불구하고 120  제곱미터로 . 한다

t 34 (  제 조 대지안의 ) 공지 ·3·  영 69 2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미관지구안의  건축물은 47제

 조  규정에  불구하고  미관도로변의  건축선으로  부터  다음  각호에서  정하는  거리 이상을

 피어서  건축하여야 , 하며  그  띄운부분의  지표면  높이는  도로에  연하여  연속성이 확보되

 고  보행이나  우수의  처리가  원활하게  될  수  있어야 . 한다 , 다만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
포의

 득한  기존  건축물을  포함한 3  층이하의  증축과  지표하의  부분에는  그러하지 . 아니하다

 제 1  종  미관지 구 3미터1.

 규제
2  종 미관지구 3미터2I의

3  제 종 미관지구 2미터
3  게

4  종  미 관지구 2ul El4,

· 1  규 ◎제 항의
 규정에  의한  미관도로변의  건축선  후퇴로  인한  대지안의  공지부분에는 보행

포의

 자  통행  편의제공  및  개방감  확보를  위하여  주차장 ·  담장  계단 ·  화단 ·  공작물 · 기타

 이와  유사할  시설물을  설치할  수 . 없다 , 다만  도시미관  및  환경개선과  시민  정서 함양

 규에
 도움이  된다고  구헝장이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건축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, 조경 ,벤취

-509-



f8 (3f47El -  ◎◎랏뿐 1 j룬 ◎

 미술장식품  설치등의  공간으로  일부를  활용할  수 . 친다

1  ◎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미관도로변의  건축선  후퇴로  인한  대지안의  공지부블에 대차여

 도시키관  뮤지등의  목적으로  구청장이  토지이응계획을  별도로  수립하는  경르에는 fl빈

 따라야 . 한다

35 (  제 조 건축물의 ) 높이  영 69  제 조 2  게 항의  규정에  의하며 1  제 종  내끼 5  페 졸 r#1미관 구안

 에서  펀축하는  건축물의  높이는 2  층이긍  이어야 . 한다 , ◎만 4  제 종 i  ㅁ관지구안에서 건

f'4  축 는  건축물의 .~  높이 는4  층을  초◎할  수 , 없으펴  취뭔회의  심의즐  쩌쳐 주위미관에

=·:17;·.=; ff=;·  초 ÷i73÷"  근 )」른·fl근 ==f-·=',71 j;·'.~;fr7·.

36 (  제 조 건축물의 ) 규도 i'  영 59 2  제 조제 항의  규정체  왹하여  미관지군안에 3'4  건측 는 건축

(  물 단폭주택물 제외한틱」은  다음  표에  정하는  규의  치상이어야 . 한다 , 다◎ 인접하여

 기존  건축물  또는  도로등이  있어  대지  추가확보가  불가능한  경우로써  위원회의 심의를

 긴쳐  쿠위미관에  지장이  없다고  인전하는  경우메는 rl 그린하 . 간니하다

(글위 )미터

2  영 69 2  게 꼬제 항우  규정에  의하◎  게 !  좁  네찌 3  게 즘  및 5  제 좁 ui il 관긱구◎‥‥'건축하는

 건축물끈  건축면적은  층의  수에  따라  다끔  표쎄  정차는  던적  치상디언각 . ◎◎ 1'÷ ,만

 단독주텍의  격우닐  킨겁하여  기즌건축물  및  도즈등미  있어  대기  추가꽉보간 불가능한

 경추르서  쥐뭔회의  낌의를  거쳐  주취미관에  기장이  없다고  인검하는  경우레근 그허하지

아ㄴ」하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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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 단위 : )제곱미터

 건  축  면 적 층  의 수

3  층  이 하

4  층 ~ 10층

11  층 ~ IS층

16  층  이 상

37 (  제 조 부속건축물의 ) 톰위  쏭 69 2  제 조제 항끈  규정에  의하여  구청장은 미관지구안에서

 당해  지구의  미관조성  유지관리를  위하여  필요할시  부속건축물의 , 규모 , 형태 색채등을

 제한할  수 . 있다

38 (  제 조 건축물의 ) 모양  영 69 2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구청장은  미관지구안에서당해

 지구의  미관조성  유지관리를  위하여 , 건축물 , 담장 , 대문  공작물등의 , 구조 , 형태 색

, 상  재료등을  제한할  수 . 있다

39 (  제 조 건축물의  부수시설등 ) 제한  ◎영 69 2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구청장은 미관지

 구안에서는  세탁물 , 건조대 , 장독대 , 철조망  옥죄노출  건축설비배관  기타 도시미관에

 지장을  초래하는  시설룰을  미관도로변에  보이게  설치할  수 . 없다

 ⑦영 59 2  제 조제 한의  규정에  의하여  미관지구안에서는  옥외노출 , 비상계단 , 굴뚝 환기설

, 비 , 차면시설  옥외노출  건축설비배관  기타  도시미관에  지장을  초래하는  시설물을 건축

 물의  전면에  설치할  수 . 없다

 ◎법 70 2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구청장은  미관지구안에서  당해지구의  미관조성 유지

 관리에  지장이  있다고  인정하는  건축물  또는  공작물등에  대하여는  위원회의  의견을 들

 어  개수  또는  철거를  명할  수 . 있다

40 ( ) 제 조 건축심의  미관지구안의  건축물의  건축허가를  하고자  하는  경우에는  그 건축물의

 모양에  관하여  사전에  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야 . 한다 , 다만  영 69 3  제 조제 항  단서의 규

 정에  의하여  다음  각호에 1  에  해당하는  경우에는  그러하지 . 아니하다

1 . 단독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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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 영 118 1 3  제 조제 항제 호의  공작물로서  옥외광고물등  관리법에  의하여 광고물관리심르

 위원회의  심의를  거친 경우

 제 3  절 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

41 (  제 조 학교시설  보호지구안의  건축물 ) 용도제한  영 71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하여 학교시섣

 보호지구안에서는  다음  각호의  건축물과  기타  이와  온사한  용도의  건축물을  건축할 수

. 없다

 영 [털표 li 4  제 항나즉중 3  제 호  안마시술소와 9  제 호중 , 장의◎ 동풀병뭔1.

 격  리 병원2.

숙박시설3.

판매시설4.

위락시설5.

 관람집회시 설6.

공장7.

8. 창고시설

9.  위험물  저장  및 (  처리시설 주유소를 )제외한다

 운수시 설10.

 자동차 관련시설11.

 동물관련시 설12,

 분뇨  쓰레기 처리시설13.

 교정  시 설14.

IS,  묘지  관련시 설

 장례  긱장16.

42 (  제 조 공용시설  보호지구안의  건축물 ) 용도제한  영 71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하여 공용시설

 보호지구안에서는  다음  각호의  건축물과  기타  이와  유사한  용도의  건축물을  건축할 수

. 없다

1. (  단독주텍 공관을 ), 제외한다 , 공동주택 기숙사

-512-



( 47  툰 트 -  쁠◎졔톤 10) 를 31

 제 4  절  공항지구안의 건축물

43 (  제 조 건축물의 ) 용도제한  영 73 2  제 조제 항의규정에  의하여  공항지구  안에서는  다음 각

 호의  시설과  관련한  건축물을  건축할  수 . 없다

1 . 발전소

2.  제련소

3. 요업공장

4. 화학공장

44 (  제 조 건축물의 ) 높이  영 73 2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공항지구  안에서  공항시설의보

 호와  항공기의  이 ·  착륙에  장애가  없도록  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공항  관련 부서와

 사전협의를  거쳐  건축허가시  건축물의  높이를  제한찰  수 있다

44 (  제 조 건축물의  대지가  지역 ·  지구  또는  구역에  걸치는 ) 경우  법 46 3  제 조제 항의규정

-513-

2. 종교시설

3.  격  리병원

4, ( 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 및  도서관을 )제외한다

5. (  시장 백화점  및 , 쇼핑센타  대형점을 )제외한다

5. 위락시설

7. 관람장

8, 공장

9.  창고시 설

10.  위험물  저장  및 (  처리시설 주유소를 )제외한다

1 1 . 자동차관련시설

12. 동물관련시설

13.  분뇨 ·  쓰레기 처리시설

14.  교정시 설

15.  묘지관련시 설

15.  장례  식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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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 의하여  당해  대지의  규모 ·  용도지역 ·  지구  또는  구역의  성격등  주변여건상 법

1  조제 항의  규정을  적긍하는것이  불합리  할  경우  건축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정하는 경우

 에는  법 46 1  제 조제 항의  규정을  적용하지 . 아니한다

 제 6  장  대지와  건축물의 환계

46 (  제 조 대지면적의 ) 최소한도  법 49 1  제 조제 항  및  앙 80  제 조의  규정에 의하여

 최소한도는  다음  각호에서  정한  면적  이상이어야 . 한다
ri  의전용준거 역

: 150제곱미터
1  일반주거지역

: 90 ( 1, 제곱미터 제 2, 3  종  일반주거지역 )포함2.

 준주거지역 : 90제곱미터3,

 중심상업  지 역 330  제곱미 터4.

300 ( , 제곱미터 단 20  폭 미터미만  도로에  접한대지는 200 )제곱미터 일반상업  지 역5.

200  제곱미터 ( , 단 20  폭 미터미만  도로에  접한데지는 1,iO )제곱미터 근린상업  지 역
6300  제곱미

터 유통상업  지 역7.

 전용공업  지 역 300  제곱미 터
8330  제곱미터

( , 단  구청장이  지정공고하는  구역 fOO )제곱미터 일반공업  지 역9.

150  제곱미 터 준공업  지 역10.

 보전녹지지역 : 600  제곱미터 (  자연취락지구인  경우에는 200 j제곱미처)1

 생산녹지지역 . 200제곱미터12.

 자연녹지지역 : 500  제곱미터 (  자연취락지구인  경우에는 200제곱미◎」13

 도시계획구역안의 f.1  용도 역의  지정이  없는  지역  및  도시계획구역외의 x)  역에 있어14

 서는 90  제곱미 터

47 (  제 조 건축선으로부터  띄워야  할 ) 거리  건축물을  건축하는  경우  법 50  제 조  및  영 81제

 조의  본문  및 1  제 호의  규정에  의하여  건축물을  건축하는  경우  건축선으로부허 건축물의

 각  부분까지  띄워  건축하여야  할  거리는  다음  각호의 1  에서  정하는  바에 , 의하며 =I

 띄운부분의  기표면  높이는  도로에  연하여  연속성이  확보되어  보행이나  우수의 처리가

 원꼰하게  될  수  있어야  한다 , 다만 지표하의  ㅂ IB 0 rl 그러하 아니하다-1- 』◎◎

-514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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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 당해용도에  사용되는  바닥면적의  합계가 200  제곱미터  이상인 건축물

2.  당해  용도에  사용되는  바닥면적의  합계가 500  제곱미터  이상인 건축물

3.  당해  용도에  사용되는  바닥면적의  합계가 1  천  제곱미처  이상인 건축물

4.  공동주택의 건축물

5,  기타  바닥면적의  합계가 500  제곱미터  이상의 건축물

-515-

대상건축물  띄워야  할 거리 적용대상건축선

4  미터 (  준공업지역 ' 2 ) . 미터 이상 , 다만 전용공업지
 공  해  공 장 건축선Of 1딘 모든 일반공업지역은  그러하지 아니하다ㄱ』

대상건축물  띄워야  할 거리 적용대상건축선

, 위험물제조소 위 3  미터 (  준공업지역 : 1. 5 ) . 미터 이상 , 다만 전용공업
, 험물저장소 액화  모든 건축선

 지역  및  일반공업지역은  그러하지 아니하다석유가스충전소

대상건축물  띄워야  할 거리 적응대상건축선

4  미터 (  준공업지역 : 2 )  미터 이상 , 다만 전용공업지창고시설 건축선모든01
 및  일반공업지역은  그러하지 아니하다

, 운수시설 자동차
3  미터 (  준공업지역 : E )  미터 이상 , 다◎ 전용공업 관련시  설 (주차

,  장 운전 · 정비학 건축선모든
 지역  및  일반공멉지역은  그러하지 라니하다 원을 )제외한다

 용띄워야  할 거리  적용대  상 건축선
 도공동주택

?  아파트에 )한한다 건축선4  미  터  이 상 모든

 대  상  건  축 물  띄워야  할 거리  적용대상 건축선

, 관람집회시설 ,종교시설
 주된  출입구가  면한 도로1. 5  미  터  이 상장례식장

 대  상  건  축 물  띄워야  할 거리  적용대상 건축선

, 판매시설 , 숙박시설 관람집회시  모든 . 건축선 , 단 도로에 3면
, 설 , 전시시설 , 종교시설 장례식  이상  접한  경우에는 주된 출입
, 장 (  교육연구시설 학원에 한 2  미  터  이 상  구가  있는  도로와 그외의 도로

) 함 , 운동시설 , 의료시설 관광  중  가장  넓은  도로에 면한 건축
 휴게시 설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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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 48 (  제 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 띄워야  할 ) 거리  ◎건축물을  건축하는  경우에  법 제
f50  조

 및  영 81  제 조  본문  및 2  제 호의  규정에  의하여  인접대지  경계선으로  부터 건축
3f  물의

 각  부분까지  띄어  건축하여야  할  거리는  다음  표에서  정하는  바에 . 의한다

ff  외벽의
 각 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」◎

 분구지의  직각방향의 수평거리

3  미터 (  준공업지역에  건축하는  경우에는 1 당해용도에  사용되는  바닥면적의 합계가
) . 미터 이상 , 다만 , 전용공업지역 일반공

200  제곱미터이상◎ .  공해 공장과 위험물제 11

i  업지역 또는  산업입지  및  개발에  관한 법, 조소 , 위험물저장소 .글 화석유가스충전소
 지  의한  골업◎지  ◎ ;  국로인를판ㄹ 갤때 의

f  한( 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 )한한다 에

 서  건축하는  경우에는  그러하지 . 아니하다

t1 , 미터이상

, 다만 , 중심상업지역 일반상 당해용도에  사용되는  바닥면적의 합계가
, 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및 유통상업지역에 f1, 00  ㉠제곱미터이상인 , 판매시설 숙박시

 서  건축하는  경우에는  그러하지 . 아니하다
, 설 , 관람집회시설 , 전시시설 ,위락시설

, 운동시설 , 의료시설 (교육연구시설 학원

 에 )한함

1. 5 . 미터이상 , 다만 71 , 쿵심상업 먹 일반 종교시설과  당해용도에  사용되는 바닥면적

, 상법지껸  근런상업지역  및 유통상업지역 의  합계가 500  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
 에서  건축하는  경무에는  그러하기 아니하 및  운수시설과 (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및

. 다 ' 운전 ·  정비학원은 )제외

1  다세  대주택인 경우 2  미  터  이 상

 공연
 립  주 택 3  미  터  이 상

4  동아즌 미
 터  이 상15  층이  하인 경우

16  파택 층이상인 경우 6  미  터 이상
 트전용주거지

 역안의 건축물 1  미  ◎ 이상

, 일반주거  준주거역안의 건축물 0. 5  미  터  이 상

xl, 보전녹 , 생산녹끼 xl자연녹 만의 1  미  터 이상

건축물

'a  영 81 4  제 조제 호의  규정에  의하여 15  미터이상의  도로에  접한  인접대지  살호간베 건

 축물을  건축하는  경우에  인접대지  소유자  상초간의  등의에  의하여  합벽개발슬 하는

fl그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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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우와  법 6 1  제 조제 항의  의한  공고구역안의  건축물에  대하여는 1  제 항의  규정을 적용

 하지 . 아니한다 , 다만  공동주읖의  경우에는  그러하지 . 아니하다

49 (2  제 조 이상의  도로가  있는  경우의  건축물의 ) 높이제한  ①법 51 2  제 조제 항  및  영 제

82 1 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2  이상의  전면도로에  접속하는  대지안의  건축물중  다음 각

 호의 1  에  해당하는  부분에  대하여는  법 51 1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높이제한을 적용

 함에  있어  당해  부분에  대한  전면도로의  너비는  가장  넓은  도로의  너비를 적용한다

1.  가장  넓은  도로측의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  미터이내의 부분

2. 1  제 호에  허당하지  아니한  부분에  있어서는  당해  전면도로의  중심선으로부터 10디

 터이하의  부분을  제외한 부분

3. 1  제 호  및 2  제 호에  해당하지  아니한  부분이 2  개의  교차되는  전면도로를  갖는 경우

 에  그  부분중  넓은  도로측의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 수평거리 40  미터이내의 부분

 ◎영 82 2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16  층이상인  공동주택을  건축하는  경우에는 당해

 건축물의  각  부분의  높이는  법 51 1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불구하고  반대측 경계선까지의

1.8  배이하로  할  수 . 있다

50 (  제 조 통과  도로에  둘러싸인  구역안의  건축물의 ) 높이제한  영 84 1  제 조제 항  단서 규

 정에서 "  건축조례로  정하는 "  구역 이라  함은  다음  각호의  구역을 . 말한다

1 .  전용주거  지 역

2.  일반주거  지역

 제 7  장 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

51 (  제 조 구역의 ) 세분  댑 54 1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재해위험구역은  재해위험의 정도

 에  따라  다음  각호와  같이  세분하여 지정한다

1. 1  제 종  재해위험구역  해일 ·  홍수 ·  산사태 ·  토사  및  지반의  붕괴등  재해에 따른

 피해의  우려가  극히  큰 구역

2. 2  제 종  재해위험구역 :  해일 ·  홍수 ·  산사태 ·  토사  및  지반붕괴등  재해에  따른 피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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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 우려가  비교적  큰 구역

3. 3  제 종  재해위험군역 :  상습  침수지역이거나  흥수시  침수예상지역으로서  재해에 따

 른  피해의  우려가  있는 구역

52 (  제 조 건축물의 ) 용도제한  ◎법 54 3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1  제 종 재해위험구역안

 에서는  다음  각호에  정하는  건축물과  기타  이와  유사한  용도의  건축물  이왹에는 건축

 할  수 . 없다

1 . 묘지관련시설

2.  분뇨 ·  쓰레기 처리시설

3. (  군사시설 초소등  소규모시설에 )한한다

4. 동물관련시설

5.  공사용 가설건축물

6.  식  물관련시 설

7. (  창고시설 농 ·  축산업용에 )한한다

 ◎법 54 3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띠 2  제 종  재해위험구역안에서근  다음  각호에 정하는

 건축물과  기타  이와  유사한  용도의  건축물  이외에는  건축할  수 . 없다 , 다만 2제 호

 및 3  제 호의  건축물을 (  신축 수평증축을 )  포함한다 하는  경우에는  지상 3  미터이하의 부

 분은  주차장  기계설비실  창고  또는  이와  유사한  ◎도에  전용하여  사용하여야 . 한다

1. 1  제 종  재해위험구역안에서  건축이  허용되는 건축물

2. 단독주택

3. (  근린생활시설 바닥떤적의  합계가 500  제곱미터미만의  건축물에 )한한다

4. (  창고시설 바닥면걱의  합계가 500  제곱미터미만인  경우에 )한한다

5.  운동장  및  이에  부수되는 건축물

6. ( 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  및  폐차장에 )한한다

7.  전시시설중  동 식물원

8. (  관광휴게시설 어린이  회관은 )제외한다

 ◎법 54 3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3  제 종  재해위험구역  안에서는 4  제 장  지역안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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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물  용도제한  규정을  적응하되  다음  각호의 1  에  해당하는  건축물을 (신축 수편증축을

)  포함한다 하는  경우에  지상 3  미터이하의  부분은 , 주차장 , 창고  기계실  또는  이와 유

 사한  것으로서  사람이  직접  생활하지  않는  용도로  전용하여  사용하여야 . 한다 ,다만

 침수로  인한  피해의  우려가  적다고  판단되는  지형상의 , 위치  건축물의  구조등인 경우

 에는  그러하지 . 아니하다

1 . 단독주택

2. 공동주택 . .'

3.  근린공공시 설

4.  의료시 설

5.  교육연구시설중 도서관

6.  기타  이와  유사한  용도로서  구청장이  정하는 건축물

53 (  제 조 건축물의 ) 구조안전  ◎법 54 3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1  제 종 재해위험구역안

 의  건축물은  다음  각호의 1  에서  정하는  구조로  하여야 .한디

1.  철근콘크리트 구조

2.  철골콘크리트 군조

3.  철골철근  콘크리트 구조

철골구조

' s,  재해로  부터  안전하다고  구청장이  인정하는 구조

 ②법 54 3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2  제 종  재해위험구역안의  건축물은  다음 각호의

1  에서  정하는  구조로  하여야 . 한다

1. 1  제 종  재해위험  구역안에서  허용되는 구조

2. . 목조  기타  이와  유사한 구조

 ③법 54 3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3  제 종  재해위험구역안의  건축물은  다음 각호의

1  에서  정하는  구조로  하여야 한다

2  제 종  재해위험  구역안에서  허용되는 구조

 조적조  기타  이와  유사한 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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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8  장  건축물의 설비

54 (  제 조 온돌의 ) 시공  ①법 56 2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건축물의  바닥난방을 은수온

 돌  또는  구들온돌로  하는  경우  그  바닥면적의  합계가 150  제곱미터이상인  건축물의 :

(  온돌시공 온수온돌 · )  구들온돌 은  다음  각호의 1  에 ' (  해당하는자 이하 " "온돌시공자 라

)  한다 가  하여야 . 한다

1.  국가기술자격법에  의한  온돌의  기능계 (  기술자격 온수온돌  분야 ·  구들온돌 )분야 을

 취득한 자

2.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41 1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특정열사용기자재의  시공업 지정

 을 받은자

 ⓒ건축물에  설치하는  온돌의  건축물의  설비기준등에  관한  규칙 4  제 조의  규정과 건설

 교통부장관이  고시하는  기준에  적합하게  시공하여야 . 한다

 ③온돌새공자가  온돌의  시공을  완료한  경우에는  해당  건축물  온돌시공자의  성명 ·상

 호 ·  건축물  위치  등록번초 · (  시공내용 시공면적 ) 사용재료등 ·  하자보수  기간등을 명

 시한  온돌시공확인서를  당해  건축물의  건축주  및  공사감리자에게  교부하여야 한다

 ◎다음  각호의 1  에  해당하는  자는 1  제 항에  의한  온돌시공을  할  수 없다

1  당해  온돌시공의  콘자로  인하여  인명에  위해를  끼친 자

 하자를  야기  시키거나  하자에  대한  건축주의  정당한 보수묘구에잦은2, 온돌시공상

 불응한 자

 제 9  장 도시설계등

55 (  제 조 도시설계 ) 작성방법  법 62  제 조  및  규칙 37  제 조의  규정에  치한  도시설계를 박

 성하는  자는 (  별표 23  의  도시설계의  용어정의  및 (  별표 3)  의  도시설계의 표시기호를

 사용하여  시행지침  및  도시설계  도서를  작성하여야 . 한다

56 (  제 조 공개공지등의 ) 확보  ◎법 67 1 , 제 조제 항  영 113 1  제 조제 항  및 2  제 항의 규정에

 의하여  바닥면적의  합계가 1  만제곱미터이상인  건축물중  공개공지  또는  공개공간의 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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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대상  건축물의  용도와  그  기준면적은  다음  표에서  정하는  바에 . 의한다

 ◎법 67 1  제 즈제 항  및 113 3  제 조제 항끈 o!1 규정  의하뎌  공개공지  또는  공개공간에는 다

 음  각호에서  정하는  시설을  건축주  부담으로  하여야 . 한다

1.  설치위치는  일반시민이  도로에서  접근이  용이하고  이용하기가  편리한  장소에 설치

 하여야 . 한다

2.  피로티  구조등으로  하고자  할  경우에는  이응  및  통행에  지장이  없도록 유효높이

3, 5  미터이상의  구조로  하여야 . 한다

3.  파고라  및  긴의자  등의 편의시설

'4.  범죄  예방을  위하여  조도 50  룩스이상의 조명시설

5.  공개공지에는 10  제 조  및 11  제 조의  기준에  적합한  조경식재를  하고  조형물 시계

 탑  분수등이  쿠변환경과  조화되고  시민정서  함양에  기여할  수  있는  적합한 환경시

 설을  설치하여야 . 한다

6. 1  개쏘의  뵉소면적은 30  제곱미터이상으로서  최소폭을 3  미터이상으로  하여야 . 한다

 ◎영 113 x:14  제 조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공개공지  또는  공개공간을  설치하는  경우 건축

 기준은  다음  각호의 1  과 . 같다

1.  법 ' 48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용적률은  당해지역에  적용되는  용적률의 1 1배이하

2.  법 50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대지안의  공지는  당해대지에  적용되는  공지기준의 5분

 의 !이하

3.  법 51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도로너비에  의한  높이제한은  당해  건축물에 적용되는

 높이  기준의 1. 1배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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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  축  물  의  용 도  기  준  면 적

, 판매시설 , 위락시설 , 관광숙박시설 ,관람집회시설
 대  지면적의 10퍼센트

, 관광휴게시설 , 전시시설 , 운동시설 의료시설

, 업무시설 , 종교시설 ( ),교육연구시설 학원에한한다
 대  지  면적의 7  퍼 센트

, 노유자시설 청소년시설

 방송 · , 통신시설 운수시설  대  지  면적의 5  퍼 센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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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10  장  보 칙

57 (  제 조 옹벽  및  공작물등에의 ) 준용  ◎법 72  제 조  및  영 118 1 9 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

 의하여 "  건축조례로  정하는 "  공작물 이라함은  지붕과  벽  또는  기둥을  식별하기 곤란한

 것으로서  다음  각호의 1  에  해당하는  것을 . 말한다

 제조시설 : , 레미콘제조시설  석유화학제품 , 제조시설  기타  이와  유사한 것1.

 저장시설 : , 사이로 , 건조시설 , 석유저장식설 , 석탄저장시설  기타  이와  유사한 것2.

 유희시설 :  공중위생법상  운기장  허가를  받아야  하는  시설로서  영 2 1 13제 조제 항제3.

 호 1  별표 의  펀축풀이  아닌 것

4.  소각시설 :  쓰레기등의  소각과  직접관련되는  기계장비 ·  기타  이와  유사한 .것

 ◎영 118 2  제 조◎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건축조례로  정하는 1  제 항  공작물의 축조범위는

1 1  제 항제 호의  시설과  영 2  제 조 t  별표 11  의 17 , 제 호 1 2  제 항제 호의  시설은  영 2제 조

(  별표 13  의 17  제 호  내지 19 , 제 호 1  제 항 3  제 초의  시설은  영 f  제 코 (  별표 1)  의 제

14 1 4  호제 항제 호의  시설은  영 2  제 조 1  별표 의 B3  제 호  준용하여  건푹조례로  정하는 응

 도지구안에서의  건축제한을 . 적용한다

58 ( ) 제 조 분쟁조정위원회  ◎법 76 2  제 조의 의  규정에  의한 대구괄역시달서구건축분쟁조

 정위원회 (  이하 " "  조정위원회 라 )  한다 는  위원장과  부위원장  각 1  인을  포함한 7인이상

1  인이내의  위원으로 . 구성한다

 ◎위원장은  조정위원회의  업무를  총괄하고 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

 ◎부위원장은  위원장을 , 보좌하뎌  위원장이  사고가  있을  때에는  럭위원장이 위원장이

 되며  부위원장이  직무를 . 대행한다

 ◎조정위원회의  사무를  처리하기  위하여  간사를 , 두되  간사는 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

 장이  지정한  자로 . 한다

·3:  조정위원회◎  위원장은  조정위원회의  회의를 . 소집한다

 ⑥조정위원회의  회의는  재적위원  과반수의  출석과  출석위원  과반수의  찬성으로 의결

. 한다

 ⑦조정위원회의  위원은  자기와  직접  이해관계가  있는  안건의  조정에  참여할  수 .없탁

 ③위원장은  분쟁조정신청사건을  심사하기  위하여  전문기관에  감정 ·  진단 ·  시험 등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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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뢰할  수 . 있다

 ⑨위원회는  회의록등을 , 작성  비치하여야 . 한다

 ㉧법 76  제 조의7 3  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조정의  신철인  또는  당사자가  부담할 비응

 의  범위는  다음  각호와 . 같다

1.  감정  진단 ·  시험에  소요되는 비용

2.  검사 ·  조사에  소요되는 비용

,?.  녹음 ·  속기록  참고인  출석등  기타  조정에  소요되는 . 비용 , 다만  조정위원회 위

, 원  관계공주원의  출석  또는  주장에  소요되는  비용  및 , 우편료  전신료는포함되

 지 . 아니한다

 ⓓ조정위원회의  회의에  출석한  위원  및  관계전문가에  대하여는  예산의  범위안에서수

 당을  지급할  수 . 있다

 ⓓ조정위원회의  시행에  관하여  필요한  세부사항은  조정위원회의  의결로 정한다

. .』 .

( ) 부칙 시행일

 이  조례는  공포한  날부터 . 시행한다

(  처분에  관한 ) 경과조치  이 .  조례  시행전에  종전조례의  규정에  의하여  핼한 처분은
 이조례에  의하여  행한  처분으로 . 한다

(  건축허가를  받은  건축물등에  관한 ) 경과조치  이  조례  시행전에  종전조례의규정에

 의하여건축허가를  받운거나  건축허가를  신청한  것과  건축을  위한  신고를  한  것에관
 하여는  종전의  규정에 의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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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 별표 1)

 건  축허  가수수료 ( 5 )제 조관련

 액 ( )원( )  금건축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

 건  축  허 가  용도변경 허가바닥면적

 단독주택 3천 .  단 득주택 1 5천 백200  제곱미  터 미만

 기  타 7◎ 71 3◎ 푼

 단독주택 2천 단독주택 4 5천 백200  제곱미터  이상 1  천제곱미  터 미만

 기  타 1 5만 천  기  타 8천

1  천제곱미  터  이상 5  천제곱미  터 미만 4만 1 5만 천

4만5  천제곱미  터  이상 1  만제곱미  터 미만 7 5만 천

7 5만 천1  만제곱미  터  이상 3  만제곱미  터 미만 15만

3  만제곱미  터  이상 10  만제곱미  터 미만 30만

10  만제  곱미  터  이상 30  만제곱미  터  미 만 50만

30  만제  곱미  터 이상 120만

 ※  설계변경의  경우에는  변경하는  부분의  면적에  따라 . 적용한다

(  별표 2)

 도시설계의  용어정의 ( 55 )제 조관련

"  설계구역  이 라 함은  도시설계를  수림하는  일단의  지역적범위를 . 말한다1.

" "  건축한계선 이라  함은  그  선의  쑤직면을  넘어서  건축물의  지정부분이 돌출하지2.

 못하게  하는  선을 . 말한다

" "  건축지정선 이라  함은  그  선의  수직면에  건축물의 1  층  내지 3  층까지의  벽면의 위3.

 치가  건축지정선  길의의 2  분의 1  이상  접하여야  하는  선을 . 말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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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 ·  건축물의 ·  전면 이라  함은  건축물의1  층  용도를  이응하는  사람을  위한  주된출입
 구를  설치하는  면을 . 말한다

 없는 용도· ·  불허용도 라  함은  관계법령의  규정에  의하여  허용되더라도  건축할수

 를 . 말한다

 것을 말하· ·  권장용도 라  함은  대상지역의  발전을  위하여  효율적인  용도로선정된

, 며  특별한  사유가  없는한  동  용도를  건축해야  하는  용도를 . 말한다

·1  층 ·  전면권장용도 라  함은 .  보행공 간  등이  활성화를  위하여1  층  전면부에필요한
 용도로  지정된  것으로  특별한  ◎유가  없는  한  동  응도를  건측해야  하는 용도를

말한다

5.

6,

7.

8. · ·  분할가능선 이라  함은  개발촉진을  위하여  일정규모  이상  대형대지에  대하여도시

 설계내응에  지장을  주지  않는  범위안에서  분할가능일치를  지정한  선을 . 말한다

9. · ·  공공보행통로 라  함은  대지내에  일반인이  보행통행에  이용할  수  있도록조성한

 통로를 . 말한다

10. · ·  공공주차통로 라  함은2  이상의  대지에  주차장  출입을  웠하여  공동으로설치하여

 사응하는  차량출입통로를 . 말한다

· ·  차량출입허용구간 이라  함은  대지내로  차량출입이  허응되는  구간을 . 말한다

· ·  공곧공지 라  함은  일반대중에게  상시  개방되는  공지를 . 말한다
 상시 개방되는· ·  공개공간 이라  함은  건측물은3  층이하의  부분으로서일반대중에게

 건축물안의  공간을 . 말한다

· ·  벽면선 이란  함은  건축물의1  층  또는  특정층에  있어서  벽면의  위치가넘어서는

 아니되는  선을 . 말한다

· ·  공공조경 이라  함은  도시설계에서  지정된  위치에  지정된  식수방법  등에  딴라 조

 경을  하는  것을 . 말한다

14.

15.

16. · ·  보행자전응도로 라  함은  도시설계에  의하여  지정된  차량의  통행이  허용되지않는

 건축법상  도로로서  법 51  제 조  및  법 53  제 조의  규정이  적용되지  않는  도로를말한

. 다

j)71

1 t 위 17. · ·  보행자우선도로 라  함은  도시설계에  의하여  지정된  건축법상  도로로서차량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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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행자가  우선하여  통행할  수  있는  구조로  된  도로를 말한다

18, " "  자동차전용도로 라  함은  도로법둥  관계법  또는  도시설계에  의하여  지정된 보행자

 의  통행이  허용되지  않는  건축법상  도로를 . 말한다

19. " "  최고층수 라  함은  도시설계에  의하여  지정된  층수  이하로  건축하여야  하는 건축

 물의  층수를 . 말한다

2 . ㉠ " "  최저층수 라  함은  도시설계에  의하여  지정된  층수  이상으로  건축하여야  하는 층

 수를 말한다

' 21. " "  공공주차장 이라  함은  도시설계  사업주체데서  일단띄  토지를  확보하뎌 조성하여야

 하는  공공이  이용하는  주차장을 . 말한다

22. " "  완충녹지 라  함은  도시공원법  또는  도시설계에  의하여  도로의  기능  또는 거주환

 경의  보호를  위하여  지정된  녹지를 . 말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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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 별표 3)

 도시설계의 ( 55 )규제도표시기호 제 조관련

 구분표  시  기 호

 도  시  설  계  구 역

(  굵은 )이점쇄선
. ,'

 대  지  경  계 선
(  가는 )일점쇄선

 대  지  분  할  가  능 선
(  가는 )점선

 도  로  경  계 선
(  가는 )실선

 고  가  도  로 ,  지  하  도 로
'(  가는  이 )A점쇄선

 건  축  물  허  용  용 도

;.'

(A)
 건  축  물  권  장  용 도

 가건 축  물  불  허  용 도

:.''

5  최 고  층  수  제 한

::

 최  저  층  수  제 한
2



 표  시  기 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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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 별표 3)

 분건

 축  한  계 선

 건  축  지  정 선

 보  행  자  전  을  프 ·로

 보  행  자  우  선  도 로

 자  동  차  전  용  도 로

 공  동  개 발

 주  차  장  출  입  허  용  구 간

 주  차  장  출  입  불  허  구 간

(  굵은 )점선

0  ◎ 5  ◎  ◎  ◎ C  ◎  ◎  ◎  ◎  ◎  ◎  ◎  ◎  ◎  ◎  근 3 ·:1

0  근 0  근 0?0  츤 0  근  ◎  글 0?0  튼 0  출 011

공공공지

 공  공  주  차 장

 관  충  녹 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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